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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602호 

 ❍ 발 의 일: 2024년 11월 27일 

 ❍ 발 의 자: 김보경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양질의 일자리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를 유입하는 주 요인으

로써, 중소기업 육성·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의 유치 및    

지원과 출자·출연기관 대상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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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명에 부합하도록 용어와 내용 정비(안 제3조제1항, 제4조, 제16조)

 ❍ 출자·출연기관 대상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 사항  

규정(안 제16조의2)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기술보증기금법」

5.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 출산율 저하에 따른 지역의 인구 감소는 세수 감소는 물론 지역 경제 

침체의 원인이 됩니다. 미래세대인 지역 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타 지역 청년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m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청년층 인구의 유입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하며 이것은 다시 기업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것입니다.

 m 달성군은 대구 경제발전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산업단지

(1), 일반산업단지(5), 농공단지(2) 8개소를 비롯 민선 8기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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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가산업단지 유치,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유치, 대구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양질의 기업에  

대한 유치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m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수행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지역투자를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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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603호 

 ❍ 발 의 일: 2024년 11월 27일 

 ❍ 발 의 자: 김보경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 등으로 인한 분뇨 발생량   

감소와 물가상승으로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수료 산정 시 물가인상률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경영악화 방지 및 요금 현실화를 통해 군민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물가인상률과 원가분석 용역결과 수수료 산정 반영 근거 신설(안 제7

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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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반영하여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2002년 당시 환경부는‘하수관거 특별정비 원년의 해’를 선포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수의 급감으로 분뇨수거량이 감소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정부는 2009년에 ‘분뇨수집·운반업체 보상요구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2011년에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분뇨 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지급 등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m 대구시는 2030년까지 하수도 우·오수 분류화율의 목표를 80%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업체의 분뇨 수집량은 더욱   

감소되고, 분뇨차량 운송비의 상승, 종사자의 고령화와 인력난 등으로 

분뇨수집·운반업자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 이에 수수료 산정 시 물가인상률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경영악화를 방지, 군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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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m 구·군별 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단위: 원/톤

구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기본요금

(0.75㎡ 까지)
19,090 19,160 19,090 19,390 19,200 19,420 18,900 15,280 12,750

초과요금

(0.1㎡ 초과)
1,710 1,680 1,680 1,680 1,680 1,720 1,640 1,680 1,700

1톤당

수수료
23,365 23,360 23,290 23,590 23,400 23,720 23,000 19,480 17,000

변경일자 2022.12.12 2022.12.20 2022.10.11 2023.3.10 2022.12.26 2022.12.20 2022.12.12 2022.12.12 2016.12.16

주) 달성군: 건당 3,400원 업체지원

 m 유사광역시 수수료 기준 

단위: 원

구분 대구(평균) 부산(평균) 인천(평균) 광주(평균) 대전(평균) 울산(평균) 비고

기본요금

(0.75㎡ 까지)
18,031 23,492 20,700 17,624 15,860 15,040

초과요금

(0.1㎡ 초과)
1,686 1,726 1,600 1,854 1,840 1,087

1톤당

수수료
22,245 27,807 24,700 22,259 20,460 17,758

주)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평균에서 제외

단위: 원

구분 달성군 부산 기장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기본요금

(0.75㎡ 까지)
15,280 25,260 13,390 12,060 17,270

초과요금

(0.1㎡ 초과)
1,680 1,780 978 1,750 1,260

조례개정일 2022.12.30 2022.05.01 2008.01.07 2023.12.27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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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608호 

 ❍ 발 의 일: 2024년 11월 27일 

 ❍ 발 의 자: 신달호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대형화재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지원을 통해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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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

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2024년 8월에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1)가 발생하는 등 전기자동차 화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전기차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단시간 내  

확산 가능성이 높으며,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화재 발생 시 배터리 

온도가 섭씨 1천도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을 보이고, 

배터리가 보호팩으로 덮여 있어 일반적인 소화 약제로는 진압이   

어렵습니다.

 ❍ 하지만, 정부는 대기오염 방지 등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펼쳐왔으며, 상위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1) 차량 40여대 소실 및 100여대 열손 및 그을음, 정전으로 인한 47세대 122명 임시주거시설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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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최근 건축 트렌드가  

지상공원화로 주차장이 지하에 많아 전기차 화재 피해가 더 우려되고 

있으며, 지하에서 지상으로 충전시설을 옮기기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 우리 군의 경우 지난 9월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전기차 충전소에 

질식소화포를 설치하였으며, 전기차량 사용 부서에 전기차 충전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나

 ❍ 이에 더하여, 사회재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충전시설 포함)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화재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안전시설 

설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 전기차 화재발생 현황

 '19년(7건) → '20년(11건) → '21년(24건) → '22년(43건) → '23년(72건)

구분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계 사망 부상

계 139 13 0 13 3,255,432

2021년 24 1 0 1 878,084

2022년 43 3 0 3 913,362

2023년 72 9 0 9 1,463,986
자료: 소방청 보도자료(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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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580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소비심리 위축 및 경기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신용

보증재단 신용보증 기본재원 조성에 필요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

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 업 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출연대상 : 대구신용보증재단

   ❍ 사업기간 : 2025. 2. ~ 자금 소진 시

   ❍ 출연금액 : 10억 원(출연 시 보증 규모 1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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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목적), 제7조(기본재산), 제9조(설립)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특례보증 지원)

5. 검토의견 

 ❍ 본 출연 계획안은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소상공

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그 절차를 살펴보면, 달성군이 대구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농협,   

대구은행)과의 3자 업무협약을 통해 달성군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고,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2배인 120억 원의   

보증 규모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전액보증을 하면, 금융기관이 소상

공인에게 대출을 실행 운용하게 됩니다.

 ❍ 지원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달성군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받는 소상공

인에게는 이차보전도 함께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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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업무처리 흐름도

달 성 군
출연금 대구신용

보증재단  

지원통보

자금(보증)신청
소상공인

                       이차보전             보증 (출연금의 12배)

                                   

금융기관
(대 출 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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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기술중소기업 육성사업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581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게 기술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융자지원을 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우리군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

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관내 중소 제조기업 

 ❍ 사업기간 : 2025. 2. ~ 자금소진 시

 ❍ 사업규모 : 150억 원(출연금 10억 원의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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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업 비 : 10억 원(군비/출연금)

 ❍ 사업내용 : 기술 특례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5억 원

 ❍ 특례기한 : 최대 3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8조

       「기술보증기금법」제1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5. 검토의견 

 ❍ 본 출연 계획안은 관내 중소기업에게 기술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융자지원을 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그 흐름을 살펴보면, 달성군이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 후 기술보증

기금에 10억 원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에게   

출연금의 15배인 최대 1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서를 발급, 중소  

기업은 이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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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본점 또는 주사업장을 달성군 내 두고 있는「중소

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금을 연구개발 및 원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달성군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의 지방 소득세(법인세) 납부여부, 

융자금의 적정한 사용여부 확인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관내   

기술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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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업무처리 흐름도

기술특례보증 신청
 (기업체) 기술보증기금에 ‘달성군 기술중소기업 육성사업’ 신청

기업 → 기술보증기금

⇩
평가 및 보증서발급  (기술보증기금) 신청서 접수 및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발급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기술보증기금 → 기업

⇩
대출협의  (기업체)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가능 여부 협의

  ※ 달성군 직접 대출이 아니므로 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기업 ↔ 은행

⇩
대출실행  (기업체) 추천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 실행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불가

   → 대출실행 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청 및 승인 후 가능

  ※ 모든 대출은 당해연도에 완료하여야 함
기업 ↔ 은행

⇩
사후관리   ※ 특례기간 중 지원기업에 대해 연 1회 지방소득(법인)세 

납부여부 확인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 향후 3년간 본 지원사업 지원 제외

   → 보증서 회수, 재산압류 등 법적조치 시행

달성군,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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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583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기존 일자리센터의 구직자 중심 일자리 상담 및 알선에 그치지 않고,

기업애로 상담 및 지원,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지원과 일자리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안 제1조)

 ❍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의 기능(안 제3조)

 ❍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안 제5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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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직업안정법」 제4조의2

5. 검토의견 

 ❍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하며, 「직업안정법」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ㆍ

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약화 되어 민간의 소비가 줄어드는 등 내수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융, 노무,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 각종 기업지원 사업 안내 등 기업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더욱 요청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구직자 중심의 기존 달성 종합일자리센터(현풍 취업안

내센터 상담사 1, 논공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사 1)를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로 일원화(상담사 6)하여 기존 일자리센터의 구직자 

중심 상담에 더불어 기업애로 상담 및 지원,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지원과 일자리 지원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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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584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장기간의 경기침체 및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목적(안 제1조)

 ❍ 지원대상 및 신청, 결졍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이차보전금의 지원 중지 및 업무 위탁 등(안 제6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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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은행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이차보전)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

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본 조례의 제2조(정의)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규정하여 자금의 사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내수 경기의 활성화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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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585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안 제6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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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기준 지자체 자율지정 알림

(중기부 전통시장과-173호, ‘24. 1. 22.) 통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기존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할 경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것을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의 구역 내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개 

이상이 밀집할 경우로 개정하고, 면적 산정 시 심의를 거쳐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에 따라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과-2181, 2024.10.4.)와의 협의를 마친 사항

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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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582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의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업⁺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본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달성군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달성군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 소재지 : 화원읍 비슬로506길 14, 달성중학교 신관동 4층

    - 규  모 : 전용면적 202.5㎡(61평)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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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기업⁺ 일자리 지원센터에 관한 사무

      ·기업경영에 필요한 금융, 노무,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

      ·기업경영 시 직면한 각종 애로사항 상담

      ·기업지원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와의 일자리정보 통합 관리 및 제공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일자리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 행사 및 

홍보활동의 추진 또는 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지원 및 일잘지 관련 사업

  ❍ 조직 및 구성

   

구    분 계 센터장 상담사 비 고

인    원 6 1 5 우리군 직업상담사 2명 포함

  ❍ 위탁기간 : 3년(2025 ∼ 2028)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직업안정법」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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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의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문성이 있는 위탁기관   

선정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센터의 위치 및 규모는 화원읍 비슬로506길 14, 달성중학교 신관동  

4층에 전용면적 202.5㎡(61평)이며, 센터의 주요 업무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금융, 노무,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 기업경영 시 직면한 

각종 애로사항 상담, 일자리정보 통합 관리 및 제공, 취업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 관내 기업 및 구직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추진 경력 및 성과를 갖춘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한 선정으로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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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586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관행적인 인감

증명서 제출사항을 폐지하고, 군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7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장례·유족보상의 

인감증명서 항목을 삭제함



- 27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제4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3제3항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의 정비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7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장례·유족보상의 가족 

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 항목 중에서 인감증명서 항목을 삭제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근 행정환경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매년 민원․공공서비스의 증가로 

관공서 발급 구비서류 요청에 따른 주민의 불편도 증가하여, 정부는 

그동안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이러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체감 효과가 높은 사무부터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사항을 

폐지하고, 군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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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기폐지된 요구사무와 동일‧유사한 사무

-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보상 청구 관련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인감증명 폐지

  (서울 양천구, 인천 남동구, 울산 남구,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안동시, 경북 영주시 등이 조례에서 인감증명을 삭제)

- 견인대행업체 자격요건 관련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 의용소방대 재해보상 신청 관련으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 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 신청 관련으로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인감증명 폐지

- 직장운동경기부 퇴직금 청구 관련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 인감증명 폐지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 관련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인감증명 폐지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관련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인감증명 폐지



- 29 -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587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 하고자 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230개소

 ❍ 2025년 이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 24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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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 현황

 ❍ 달성군 내 전체 도시계획시설(달성군 소관) 3,061개소 중 미집행시설

은 246개소 0.8㎢이며, 장기미집행 시설은 230개소 0.7㎢임.

시설

구분

시설

세분

전체

(A=B+C)

집행

(B)

미집행(C)

집행률

(%)
소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미집행)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합   계 3,061 15,789,503 2,815 14,988,908 246 800,595 16 98,586 230 702,009 92.0

도  로

소계 2,328 5,717,833 2,145 5,433,563 183 284,270 13 49,270 170 234,712 92.1

중로 328 2,417,913 326 2,394,505 2 23,408 - - 2 23,408 99.4

소로 2,000 3,299,632 1,819 3,039,058 181 260,574 13 49,270 168 211,304 91.0

주차장 노외주차장 108 212,988 78 196,527 30 16,461 - - 30 16,461 72.2

궤  도 궤도 1 46,636 - - 1 46,636 1 46,636 - - -

광  장 경관광장 1 19,812 1 19,812 - - - - - - 100.0

공  원

소계 92 219,540 73 155,992 19 63,548 - - 19 63,548 79.3

어린이공원 67 146,364 62 138,478 5 7,886 - - 5 7,886 92.5

소공원 22 16,968 10 8,126 12 8,842 - - 12 8,842 45.5

문화공원 3 56,208 1 9,388 2 46,820 - - 2 46,820 33.3

녹  지

소계 190 1,795,978 178 1,737,735 12 58,243 2 2,680 10 55,563 93.7

완충녹지 134 1,565,915 122 1,507,672 12 58,243 2 2,680 10 55,563 91.0

경관녹지 46 139,283 46 139,283 - - - - - - 100.0

연결녹지 10 90,780 10 90,780 - - - - - - 100.0

공공공지 공공공지 88 230,997 88 230,997 - - - - - - 100.0

연구시설 연구시설 5 1,440,743 4 1,109,018 1 331,725 - - 1 331,725 80.0

기타시설 기타시설 248 6,105,264 248 6,105,264 - - - - - - 100.0

(2024. 09.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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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회 보고 대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230개소) 

시 설
구 분

시 설
세 분

시설수 미집행
면  적
(천㎡)소계 화원 논공 다사 유가 옥포 현풍 가창 하빈 구지

총    계 230 17 4 37 1 32 3 94 41 1 702

도  로

소  계 170 13 4 29 - 25 1 68 30 - 235

중  로 2 - 1 - - - - 1 - - 23

소  로 168 13 3 29 - 25 1 67 30 - 212

주차장 노  외
주차장 30 3 - 5 - 5 - 11 6 - 16

공  원

소계 19 1 - 3 1 2 - 8 3 1 64

어린이
공  원 5 - - 1 - - - 2 2 - 8

소공원 12 1 - 2 - 2 - 6 1 - 9

문  화
공  원 2 - - - 1 - - - - 1 47

녹  지 완  충
녹  지 10 - - - - - 1 7 2 - 56

연  구
시  설

연  구
시  설 1 - - - - - 1 - - - 331

(2024. 09. 30. 기준)

❍ 2025년 이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246개소)

시설

구분

합  계 2025년 ∼ 2027년
(1단계)

2028년 ∼ 2030년 이후
(2단계)

비고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246 801 5,512 189 278 1,006 57 523 4,506

소  계 245 469 1,749 189 278 1,006 56 191 743

도  로 183 284 1,154 133 190 775 50 94 379

주차장 30 16 67 30 16 67 - - -

공  원 19 63 141 16 16 88 3 47 53

녹  지 12 59 86 10 56 76 2 3 10

궤  도 1 47 301 - - - 1 47 301

연구시설 1 332 3,763 - - - 1 332 3,763
DGIST

(국·시비)

(단위 : 천㎡,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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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5.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사유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 달성군 내 전체 도시계획시설(달성군 소관) 3,061개소 중 미집행

시설은 246개소 0.8㎢이며,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170개소,   

주차장 30개소, 공원 19개소, 녹지 10개소, 연구시설 1개소로 총

230개소 0.7㎢입니다. 

 ❍ 2025년 이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제1단계

(2025년 ~ 2027년) 사업은 도로 133개소 등 189개소에 대하여,   

제2단계(2028년 ~ 2030년 이후) 사업은 도로 50개소 등 57개소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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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제309회 제2차 정례회 군의회 보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  분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 비   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계 44 89,730

도  로

합  계 40 42,335

중  로 1 7,911 논공읍 1개소

소  로 39 34,424

화원읍 1개소
논공읍 2개소
다사읍 9개소
옥포읍 6개소
가창면 11개소
하빈면 10개소

주차장 노외주차장 1 213 안박실주차장(가창)

공  원

합  계 3 47,182

소공원 1 362 안박실공원(가창)

문화공원 2 46,820
도동공원(구지)

굿밭골공원(유가)

(2023. 10. 31. 기준)

 ❍ 2024년 이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252개소(군비 251, 국·시비 1)

       ※ 연구시설(DGIST)은 국‧시비 사업

구분 시설
구분

합  계 2024년 ∼ 2026년
(1단계)

2027년 ∼ 2029년 이후
(2단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252 834 5,481 194 246 933 58 588 4,548

군비

소    계 251 502 1,718 194 246 933 57 256 785

도    로 189 317 1,143 138 203 760 51 114 383

궤    도 1 47 301 - - - 1 47 301

주 차 장 30 16 75 30 16 75 - - -

공    원 19 64 113 17 17 63 2 47 50

녹    지 12 58 86 9 10 35 3 48 51

국‧시비 연구시설 1 332 3,763 - - - 1 332 3,763

(단위 : 천㎡, 억 원)


